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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결핵의료에 대한 의료비 공비부담 제도（37 조 2） 

    

 

대상자 

 

・결핵지정 의료기관에서 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에게 감염 시킬 우려가 없는 분 

・결핵이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중에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분 

 

★ 대상이 되는 의료비（결핵치료에 관한 것） 

 

・화학요법（약물에 의한 치료）・외과적요법（수술 등）・골관절결핵의 장구요법・엑스선・CT 검사, 결핵균검사, 

부작용발견을 위한 검사（혈액검사・안과검사・이비과검사）등에 필요한 비용.  

 

・외과적 요법・골관절결핵의 장구요법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의 비용 일부와 그 처치비용. 

 

（주）초진료・재진료, 지도료, 진단서료・협력료는 공비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

 

★ 신청에 필요한 서류（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건소로 제출됩니다.） 

 

１ 결핵의료비 공비부담 신청서・진단서 

 

２ 엑스선 직접촬영사진（신청 전 3 개월이내에 촬영한 것） 

 

★ 자기부담액 

 

대상이 되는 의료비 중, 95%는 환자 가입보험과 공비에 의한 부담이 되고 나머지 5%가 자기부담이 

됩니다. 

 

(자기부담) 

감염증법 대상 의료비 

95％ 

(     ) 

（보험・공비부담분） 

5

％ 

 

[환자표]를 의료기관・결핵약을 받는 약국에 제시하십시오. 

 

의료비 공비부담은 [공비부담 신청서] 보건소 수리일이 개시일로 됩니다. 

 

  

문의・상담은・・・ 

    

 

⑨ 


